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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

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도 포함되므로 당선인

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의 의정활동시에도 전문성 확보 등 지원

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범위에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까

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








